
[별표8] 궁ㆍ능 촬영 및 장소사용 허가 관련 안건부의 기준(제24조, 제32조 관련)

구분 세 부 내 용 비고

목적

 이 기준은 궁능유산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함에 

있어 궁능에서의 촬영·장소사용 허가에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안건

구분

1. 궁능유적본부장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안건을 심의사항, 

보고사항으로 구분하여 부의한다.

2. 안건 구분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가. 심의사항 : 국가유산 보존·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촬영 및 장소

사용 신청 사항

  - (공통사항)

  · 국보 및 보물인 전각 내부에서의 촬영 및 장소사용

  · 공개 제한지역에서의 촬영 및 장소사용

  · 촬영 및 장소사용 허가 사무와 관련된 주요 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촬영허가)

  · 촬영을 위해 입장하는 인원이 60명 이상일 경우

  · 크레인(20톤 초과) 등 대형장비(발전차는 제외) 반입이 필요한 경우

  - (장소사용허가)

  · 공연을 목적으로 한 100㎡ 이상의 무대설치

  · 참여인원 300명 또는 관람석 150석 이상 규모의 행사

 나. 보고사항 : 심의대상을 제외한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 국가유산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장이 주최․주관하는 주요 촬영 및 

장소사용 관한 사항

  - 연도별로 수립하는 궁능 활용사업에 관한 종합 계획  

  - 정부 및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주요 촬영 및 장소사용 허가 사항

3. 보고사항은 다음 차시 위원회에 사후보고 할 수 있다. 

4. 보고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